
뉴욕주 여성 유권자 연맹
www.lwvny.org

1-866-598-6971

뉴욕주 선거 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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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기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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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선거일까지  
카운트다운

총선거 - 11월 5일

• �10월 11일 - 유권자 등록 양식에 소인이 
찍히거나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직접 등
록할 수 있는 마감일

• �10월 11일 - 2020년 예비 선거를 위한 정
당 등록을 변경할 수 있는 마감일

• �10월 26일 - 11월 3일까지 사전 투표 가능

• �10월 29일 - 부재자 투표 신청서에 소인
이 찍혀야 하는 마감일

• �11월 3일 - 사전 투표 종료

• �11월 4일 - 부재자 투표를 위해 직접 신청
할 수 있는 마감일

• �11월 4일 - 총선거를 위해 투표용지에 소
인이 찍혀야 하는 마감일

•� �11월 5일 - 선거 관리 위원회로 직접 부재
자 투표용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마감일

투표 411  
은 이 연맹의 온라인  

유권자 가이드입니다. 웹사이트 
(www.vote411.org)를 방문하여 

자신의 주소를 입력해 투표권이 있는 
선거전 및 입후보자를 알아보십시오. 
입후보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nyearlyvoting.org

 www.nyearlyvoting.org

자세한 내용 
및 정보

뉴욕주  

사전  

투표2019년 주 의회에서 통과된  
다른 선거 개혁

(이러한 개혁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nyearlyvoting.org에서 확인하십시오)

2019년에 제정된 법안
투표를 위한 유급 휴가
기본적인 통합
예비 선거 중 동일한 투표 시간 

2020년에 발효되는 법안
온라인 유권자 등록
16~17세 유권자를 위한 투표 사전 등록

통과된 법안과 주지사 서명 대기 중인 법안
정당 등록 마감일 변경
유권자 친화적 투표법

헌법 개정안 통과 관련 동일 결의 
(2020년 선거 이후 반드시 다시 통과되어야 하고  
유권자 찬성을 위한 투표를 실시해야 함)
당일 유권자 등록 
사유 없는 부재자 투표 

*2019년 8월 16일부터

 www.nyearlyvoting.org



사전 투표  
2019 

사전 투표 - 2019년 10월 26일~11월 3일 
총선거일 – 2019년 11월 5일

투표 방법이 뉴욕 주민을 위해 점점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투표에 있어 뉴욕은 대부분의 나라보다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입법 회의 동안 많은 
선거 개혁 법안이 통과되어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새 법안을 통해 뉴욕주에서 등록 및 투표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혁 법안 중에는 
이미 발효된 법안도 있고 다음 해부터 시행되는 법안도 
있습니다. 이 중 두 개의 법안은 2020년에 있을 다음 
주 선거 이후 의회 양원에서 통과된 다음 유권자가 
찬성해야 하는 헌법 개정안입니다. 

올해 채택된 주요 개혁안 중 하나는 주 전역 사전 
투표를 위한 조항입니다. 

사전 투표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오만(50,000) 명 등록 
유권자마다 한(1) 개의 투표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투표소를 설치한 카운티도 있습니다. 
유권자는 사전 투표를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카운티 
내에서 10월 26일 토요일부터 11월 3일 일요일까지 
9일간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나 사유 없이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소는 꼭 일반적인 투표소 위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각 카운티에서 사전 투표소의 위치 및 각 
사전 투표소 운영 시간을 결정합니다. 사전 투표 시 
특정 투표소를 지정하는 카운티도 있고 카운티 내에 
있는 모든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카운티도 있습니다. 각 카운티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각 카운티의 투표소는 해당 카운티의 선거 
관리 위원회(BOE) 웹사이트 또는 주 연맹 웹사이트
(www.nyearlyvoting.org)에서

11월 5일 총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사전 투표 기간 동안 직접 투표를 하는 경우 부재자 
투표 또는 총선거일(11월 5일)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사전 투표소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전 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로 된 등록 명부 대신 전자 
선거인 명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는 

선거일 투표와 동일하게 서명을 하고(종이 또는 전자 
선거인 명부), 투표용지를 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개표기 스캐너에 넣습니다.  투표용지 견본은 투표소에 
게시됩니다.

사전 투표를 하려면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전 투표소에서 등록할 수 있나요?
뉴욕주에서는 사전 투표라도 반드시 미리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19년 10월 11일은 카운티의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소에서 직접 투표 등록을 할 
수 있는 마감일이자 유권자 등록 양식(카운티의 선거 
관리 위원회로 우편 발송해야 함)에 소인을 찍을 수 
있는 마감일입니다. 뉴욕주에서는 사전 투표 중 또는 
총선거일에 투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 양식은 
뉴욕주 선거 관리 위원회 웹사이트(https://www.elections.
ny.gov/VotingRegister.html#VoteRegForm), 카운티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소나 웹사이트, 주 연맹 웹사이트 
(https://lwvnyonline.org/advocacy/vote/2019/2019-Voter-Reg-
Form.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뉴욕주 차량 관리국
(NYS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계정이 있는 경우(예: 
운전면허, 자동차 등록), 뉴욕주 차량국 웹사이트 
(https://dmv.ny.gov/more-info/electronic-voter-registration-
application)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등록된 유권자 목록이 있는 선거인 
명부가 모든 투표소에 있나요?
어떤 카운티에서는 단 한 군데의 투표소에서만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투표소는 카운티의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소일 것입니다.  사전 투표소가 
한 군데 이상인 카운티의 경우 유권자는 특정 사전 
투표소로 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투표소는 11월 5일 
총선거일의 일반 투표소와 다른 곳일 수 있습니다.) 그 
외 카운티에서는 모든 사전 투표소로 가서 투표할 수 
있고, 이 투표소에는 해당 카운티의 모든 유권자 목록이 
있는 전자 선거인 명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전자 선거인 명부(컴퓨터)에 서명합니다. 

사전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총선거일 투표소의  
투표용지와 같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소 투표용지는 11월 5일 
총선거일에 제공되는 투표용지와 동일합니다. 투표용지 
견본은 각 투표소에 게시되며, 각 카운티의 선거 관리 
위원회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는 경우 해당 투표는 언제 
개표되나요?
사전 투표소에서 제출된 투표용지(10월 26일부터 11월 3
일까지)는 11월 5일 총선거일에 개표됩니다. 법규에 의하
면 각 카운티는 11월 5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사전 투표
용지 개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한 경우 투표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직접 제출하면 사전 
투표소나 총선거일 일반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일단 투표를 제출하면 투표를 완료한 것이므로 
투표 내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이 종이 또는 전자 선거인 명부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사전 투표소 또는 총선거일 일반 투표소에서 자신의 
이름이 선거인 명부에 없는 경우(종이 또는 전자 명부) 
선서 투표용지(잠정 투표지라고도 부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요청하십시오.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올바른 
투표소를(사전 투표나 총선거일 투표 시) 방문하도록 하고, 
올바른 투표소를 방문했다면 선서 투표용지를 작성한 후 
투표소에서 떠나도록 합니다. 총선거일 이후 카운티의 
선거 관리 위원회(BOE) 사무소는 해당 유권자 등록을 
조사한 후 자격 있는 유권자인 경우 선서 투표용지를 
개표 대상에 포함할 것입니다.  자신의 투표용지가 개표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카운티의 선거 
관리 위원회로 전화하거나 방문해야 합니다. 뉴욕시 등 
특정 카운티의 선거 관리 위원회는 투표자의 표가 개표 
대상으로 포함되었는지를 서신을 통해 알려줍니다.  

사전 투표 기간에 이사를 했거나 이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올해 주 의회에서 통과된 다른 개혁안 중 하나는 "등록 
이동성(Registration Portability)"으로도 알려진 주 전역의 
유권자 등록 이전입니다. 이 법은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주 전역 유권자 목록에 기재된 유권자의 등록 및 신고를 
유권자가 주 내에서 이동한 어느 곳으로든지 이전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동을 할 경우, 뉴욕주의 다른 
카운티로 이동하여 새로운 카운티에서 유권자의 주소를 
통보받지 못하더라도 새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선서 
투표용지를 통해 투표할 수 있으며, 새 주소지가 확인되면 
선서 투표용지는 개표 대상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새 법안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경우 
새로운 정보를 유권자 등록 양식에 기재해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 변경을 위해 MyDMV를 방문해주시길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위의 내용 참조). 운전면허가 
있거나 차량 등록이 되어 있어 주소지 변경을 위해 차량 
관리국에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차량 관리국의 양식 
MV-232(DMV’s Form MV-232)의 해당 선택 사항에서 "예"
를 선택하여 주소지 변경 내용을 선거 관리 위원회에도 
동시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투표 또는 총선거일 투표 시 선거인 
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없는 경우, 선서 투표용지를 
작성해주십시오. 선거 투표용지 봉투에 새 주소지를 
기입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www.nyearlyvoting.org


